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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계 고위나( ) 급4 급4 5․ 급5 급 이하6

계
정  원 35 1 2 1 11 20

별도정원( ) (12) (1) (2) (1) (6) (2)

단  장
정  원 1 1

별도정원( ) (1) (1)

피해지원
총괄과

정  원 11 1 4 6

별도정원( ) (4) (1) (3)

전세피해
조사과

정  원 15 1 5 9

별도정원( ) (3) (1) (1) (1)

조사지원팀
정  원 8 1 2 5

별도정원( ) (4) (1) (2) (1)

 ※ 별도정원 급 5 6명 중 명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급 이하 명은 1 , 6 2  
경찰청 소속 공무원 명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 명으로 각각 충원한다1 1 .


